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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관리 케어 플랜이 한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는 혜택에 관한 결정이나 분쟁에 

항소하는 방식, 그리고 고충을 통한 관리 케어 플랜에 다른 문제를 

집중시키는 방식에 대하여 새로운 연방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항상 

귀하의 제공자와 직접 얘기하고 플랜의 고객 서비스 번호로 전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방 규칙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여기에 나온 

이슈에 관한 국립건강법 프로그램(NHeLP) 간행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NHeLP 웹사이트의 '이슈 브리프 2: 메디케이드 관리 케어 최종 규정 고충 & 

항소 시스템' 페이지를 클릭하십시오.  또한 NHeLP는 메디칼 관리 케어 

항소 및 고충(이슈 4:메디칼 관리 케어 플랜에서 서비스 거부에 관한 내부 

고충 및 외부 검토)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다룬 간행물을 제작했고, 이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 시리즈의 '관리 케어, 

이슈 4'를 클릭하십시오. NHeLP 웹사이트의 '메디칼 관리 케어 플랜에서 

서비스 거부에 관한 내부 고충 및 외부 검토' 페이지. 

참고: 모든 플랜의 서한 17-006은 통지 양식과 같이 다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이용 

https://healthlaw.org/resource/issue-brief-2-medicaid-managed-care-final-regulations-grievance-appeals-systems/
https://healthlaw.org/resource/issue-brief-2-medicaid-managed-care-final-regulations-grievance-appeals-systems/
https://healthlaw.org/resource/issue-brief-2-medicaid-managed-care-final-regulations-grievance-appeals-systems/
https://healthconsumer.org/wp/wp-content/uploads/2016/10/5-081315-ManagedCareinCaliforniaSeries-5-grievancesandappeals-coveredcal.pdf
https://healthconsumer.org/wp/wp-content/uploads/2016/10/5-081315-ManagedCareinCaliforniaSeries-5-grievancesandappeals-coveredcal.pdf
https://healthconsumer.org/wp/wp-content/uploads/2016/10/5-081315-ManagedCareinCaliforniaSeries-5-grievancesandappeals-coveredc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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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모든 플랜 서한 17-006 제목: DHCS 

웹사이트의 "고충 및 항소 요구 사항과 개정된 통지 템플릿, 그리고 '귀하의 

권리' 첨부물". 

 

 

 귀하의 관리 케어 플랜으로 항소를 제출하십시오. 

우선 불리한 혜택 결정(ABD)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1 ABD는 

귀하의 관리 케어 플랜이 취하는 조치로서, 지연, 수정, 서비스 거부 또는 

서비스 감소, 서비스 요금 거부 또는 부분 지불, 요구된 서비스 혜택 미적용 

결정 등, 귀하를 위한 케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ABD라는 용어는 현재 "조치 

통보", 또는 "NOA" 대신 사용되고 있습니다.  ABD에 포함되는 내용을 더 

자세히 알기 원하면 위에 언급된 모든 플랜 서한 17-006의 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관리 케어 플랜은 반드시 수혜자에 맞는 항소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항소는 ABD의 관리 케어 플랜이 진행하는 검토입니다.2 귀하는 

ABD 통지를 받은 후 반드시 60일 이내에 항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는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제출할 경우 귀하의 헬스 

플랜에 서명을 포함한 항소서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3 또한 귀하의 의사 단체 

또는 기타 제공자 단체가 아닌 귀하의 관리 케어 플랜 편에 반드시 항소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귀하의 관리 케어 플랜은 반드시 항소 수령 후 5일 이내에 귀하의 항소 

승인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4 귀하의 플랜은 30일 이내에 통상적으로 

해당 이슈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귀하의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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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에게 항소 해결 통지(NAR)를 보내주어야 합니다.5 NAR는 ABD가 

결정을 뒤집거나 유지했음을 알려주는 공식 서한으로, 귀하가 그 결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주 공청회를 요청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6  

또한 귀하는 고통스럽거나 생명이 위태롭거나 사지나 주요 신체 기능을 

잃을 위험 등, 귀하의 건강에 위험한 상황이 임박했거나 심각한 위협이 

생겼을 때 긴급 항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의 헬스 

플랜은 귀하의 항소에 대해 72시간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14일 동안 응답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7 귀하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긴급 항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헬스 플랜이 위에서 언급된 필요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거부로 간주되어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날에 ABD가 내려집니다.8  

일단 플랜의 내부 항소 절차를 모두 사용하면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DSS")에 메디칼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9 만일 관리 

케어 플랜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NAR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메디칼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0 귀하의 관리 케어 플랜의 NAR 날짜로부터 

달력일 120일이 지나기 전에 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1 또한 긴급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본 2단계 과정을 이용하십시오. 

예전에는 NOA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청회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ABD 수령 후 60일 

이내에 관리 케어 플랜에 항소합니다. 둘째 NAR을 수령한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에 공청회를 제출합니다.  설령 서면 ABD를 받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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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케어에 영향을 미치는 활성 또는 비활성에 대하여 이의를 재기하는 

경우에도 본 2단계 과정을 이용해야 합니다. 

CDSS 심의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DHCS 웹사이트의 '메디칼 

공청회' 페이지를 클릭하십시오.  공정 심의 요청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DSS 웹사이트의 '귀하의 청문회 권리' 페이지를 클릭하십시오. 

 귀하의 관리 케어 플랜에 고충을 제출하십시오. 

각각의 관리 케어 플랜은 반드시 적절한 고충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귀하의 관리 케어 플랜 또는 헬스 플랜 제공자가 취한 내용이 ABD와 

관계없이 불만족스럽다면 "불만"이라고도 알려진 고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충에는 의사로부터 받은 케어의 품질, 또는 의사나 기타 

직원이 귀하에게 무례하게 대했는지 여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12 가끔 

고충을 제출해야 하는지 항소를 제출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항소를 제출했어야 하는 경우에 고충을 제출한다면 

귀하의 관리 케어 플랜이 어떤 것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파악해줄 것입니다. 

귀하의 관리 케어 플랜은 반드시 고충 수령 후 5일 이내에 귀하의 고충 

승인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13 일반적으로 귀하의 관리 케어 플랜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고충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고통스럽거나 

생명이 위태롭거나 사지나 주요 신체 기능을 잃을 위험 등, 귀하의 건강에 

위험한 상황이 임박했거나 심각한 위협이 생겼을 때 긴급 고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의 헬스 플랜은 귀하의 고충에 대해 72시간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메디칼 관리 케어 플랜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Medi-CalFairHearing.aspx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Medi-CalFairHearing.aspx
https://secure.dss.cahwnet.gov/shd/pubintake/cdss-reques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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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메디칼 공청회 

또한 귀하의 헬스 플랜에 대하여 고충이 있거나 메디칼 서비스에 불만족할 

경우 메디칼 공청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4 하지만 이것이 항상 귀사의 

사례를 결정하는 행정법 판사(ALJ)가 문제를 시정할 권한을 갖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컨대 직원이 귀하에게 무례하게 대했고 귀하의 관리 케어 

플랜의 고충 해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충을 제출하는 경우, ALJ는 

그 문제를 시정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귀하의 관리 플랜이 케어 

이슈 접근에 개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화를 절대 받지 않는 경우 ALJ가 

귀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해당 고충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청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는 불리한 혜택 결정(ABD, 위에서 설명)이 아닌 다른 내용을 위한 

공청회를 제기하기 전에 플랜의 내부 고충 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충과 공청회를 한꺼번에 제기하는 방식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공청회를 요청하기 전에 항소를 제출해야 하는 유일한 경우는 그것이 ABD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CDSS 심의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DHCS 웹사이트의 '메디칼 공청회' 페이지를 클릭하십시오.  공정 심의 

요청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DSS 웹사이트의 '귀하의 청문회 권리' 

페이지를 클릭하십시오. 

 관리보건국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독립 의료 평가, 고충 평가, 불만 제출 등, 귀하의 건강 플랜과 논쟁을 하는 

경우 관리보건국(DMHC)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DMHC는 녹스킨 법(Knox-

Keene Act)에 따라 건강 플랜을 규제합니다.  녹스킨 법은 관리 건강 케어 

플랜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녹스킨 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Medi-CalFairHearing.aspx
https://secure.dss.cahwnet.gov/shd/pubintake/cdss-request.aspx
https://secure.dss.cahwnet.gov/shd/pubintake/cdss-reques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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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DMHC 웹사이트의 '캘리포니아의 

헬스케어 서비스 플랜 관련 법'페이지를 클릭하십시오..  녹스킨은 카운티 

운영 헬스 제도(COHS) 플랜 - 산마테오(San Mateo)의 헬스 플랜을 

제외하고 COHS(COHS) 카운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헬스 플랜은 

자동적으로 녹스킨 요구사항을 따르지만 다음과 같은 다른 COHS는 따르지 

않습니다. 

- CalOptima – 오렌지(Orange); 

- CenCal Health - 산타 바바라(Santa Barbara) 및 샌 루이스 

오비스포(San Luis Obispo); 

- Central California Alliance for Health - 산타 크루즈(Santa Cruz), 

몬테레이(Monterey), 머세드(Merced); 

- Gold Coast Health Plan – 벤투라(Ventura); 

- Partnership HealthPlan of California - 솔라노(Solano), 

나파(Napa), 욜로(Yolo), 소노마(Sonoma), 

멘도시노(Mendocino), 마린(Marin), 델 노르테(Del Norte), 

험볼트(Humboldt), 레이크(Lake), 라센(Lassen), 모독(Modoc), 

셔터(Shasta), 시스키유(Siskiyou), 트리니니(Trinity). 

A. DMHC에 불만 제출하기 

귀하의 관리 케어 플랜이 귀하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응답 시간이 지난 경우 DMHC에 불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충이 발생된 사건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DMHC에 "불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15 DMHC에 (888) 466-2219로 문의하거나 TDD에 (877) 688-

http://wpso.dmhc.ca.gov/regulations/
http://wpso.dmhc.ca.gov/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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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DMHC 

웹사이트의 '불만 제출' 페이지를 클릭하십시오.  또한 DMHC의 고객 지원 

센터 1 (888) 466-2219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DMHC에 관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의 'DMHC 소개' 페이지를 

클릭하십시오. 

B. 녹스킨이 아닌 플랜에 대한 불만 제출하기 

위에 열거한, 녹스킨이 아닌 5가지 플랜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DMHC로부터 귀하의 분쟁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DMHC가 녹스킨 플랜이 없는 회원에 대한 불만을 평가하지 않지만, 귀하는 

옴부즈맨의 헬스케어서비스국(DHCS) 메디칼 관리 케어 사무소에 다음 

방법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1-888-452-8609 또는 이메일 

MMCDOmbudsmanOffice@dhcs.ca.gov.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DHCS 웹사이트의 '옴부즈맨의 메디칼 관리 케어 

및 멘탈 헬스 사무소 페이지. 

귀하의 헬스 플랜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C. 독립의료평가 요청하기 

귀하의 관리 케어 플랜이 귀하의 이슈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실험이나 조사 단계에 있다고 말하고, 녹스킨 허가 관리 케어 

플랜에 따라 귀하의 항소 과정을 이용했기 때문에 서비스/기기/공급이 거부, 

축소 또는 지연된다면 DMHC에 독립의료평가(IMR)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NAR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IMR을 요청해야 합니다. 

https://www.dmhc.ca.gov/FileaComplaint.aspx#.WBJ8JY3FA3E
https://www.dmhc.ca.gov/FileaComplaint.aspx#.WBJ8JY3FA3E
https://www.dmhc.ca.gov/AbouttheDMHC.aspx
https://www.dmhc.ca.gov/AbouttheDMHC.aspx
mailto:MMCDOmbudsmanOffice@dhcs.ca.gov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MMCDOfficeoftheOmbudsman.aspx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MMCDOfficeoftheOmbudsman.aspx


페이지 8 / 10 

 

중요 사항: IMR을 먼저 요청하기로 선택하면 120일 동안 주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공청회에 이미 참석했다면 IMR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귀하는 다음 사이트에서 IMR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MHC 

웹사이트의 '독립의료평가/불만 양식 제출' 페이지를 클릭하십시오. 

독립의료평가에서 본 기관의 간행물을 찾으려면 "메디칼 관리 

케어:독립의료평가(IMR)가 플랜의 '아니오'를 '예'로 바꿀 수 있습니다" 

PDF를 클릭하십시오. 

참고: 귀하께서 녹스-킨 법(Knox-Keene Act)에 따라 면허가 있는 건강보험 

계획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독립 의료 평가(IMR)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녹스킨 허가가 아닌 헬스 플랜은 상기를 참조하십시오. 

제가 항소를 제출한 이후에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 귀하의 서비스가 감소하거나 중단되거나 종료되기 전에 

귀하의 관리 케어 플랜이나 메디칼 공청회에 항소하고 보조금 지불 보류 

공청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16 (참고:  서비스의 감소, 중단, 

종료에 관한 적절한 서면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보류중인 서비스 복원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불 보류 공청회에 IMR 및 메디칼 공청회를 원할 경우 귀하의 

서비스가 감소, 중단,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공청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수혜를 보장받기 위하여 IMR과 보조금 지불 보류 

공청회를 동시에 요청하기 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MR의 공청회 보류 

https://www.dmhc.ca.gov/FileaComplaint/SubmitanIndependentMedicalReviewComplaintForm.aspx
https://www.dmhc.ca.gov/FileaComplaint/SubmitanIndependentMedicalReviewComplaintForm.aspx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medi-cal-managed-care-an-independent-medical-review-imr-can-change-a-plans-no-to-yes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medi-cal-managed-care-an-independent-medical-review-imr-can-change-a-plans-no-to-yes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medi-cal-managed-care-an-independent-medical-review-imr-can-change-a-plans-no-to-yes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medi-cal-managed-care-an-independent-medical-review-imr-can-change-a-plans-no-to-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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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를 연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IMR 결의를 기다리는 

동안 보조금 지불 보류 공청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간행물에 대한 다음의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저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설문조사에 

응합니다.] 

법률 상담은 800-776-5746으로 전화하거나 상담 요청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916-504-5800(북부 캘리포니아), 213-213-8000(남부 

캘리포니아)으로 전화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 단체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기금이 조성됩니다. 

자금 제공자 명단 전체를 보시려면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단체 

웹사이트의 문서 아래에 있는 '자금 기부 명단과 계약서'페이지를 

클릭하십시오. 

                                      

1 모든 플랜 레터 17-006, p. 6은 다음에서 이용가능 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PDF보기   - (메인문서로 돌아가기) 
2 42 C.F.R. § 438.400(b) - (메인문서로 돌아가기) 

3 42 C.F.R. §§ 438.402(c)(3)(ii)  및 438.406(b)(3) - (메인문서로 돌아가기) 

4 모든 플랜 레터 17-006, p. 14는 다음에서 이용가능 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PDF보기 - (메인문서로 돌아가기) 
5 42 C.F.R. § 438.408(b)(2)- (메인문서로 돌아가기) 

6 모든 플랜 레터 17-006, p. 9 는 다음에서 이용가능 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PDF보기 - (메인문서로 돌아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d6ezTl2M5UMAWU66exLbc1SQ9wDPzvtuS3AGR4-cgwE/viewform?c=0&w=1
https://docs.google.com/forms/d/1d6ezTl2M5UMAWU66exLbc1SQ9wDPzvtuS3AGR4-cgwE/viewform?c=0&w=1
https://goo.gl/fssd0G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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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든 플랜 레터 17-006, p. 15 는 다음에서 이용가능 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PDF보기 - (메인문서로 돌아가기) 
8 42 C.F.R. § 438.404(c)(5); 모든 플랜 레터 17-006, p. 5 는 다음에서 

이용가능 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PDF보기 - (메인문서로 돌아가기) 
9 42 C.F.R. § 438.404(b)(3) - (메인문서로 돌아가기) 
10 42 C.F.R. § 438.408(c)(3) - (메인문서로 돌아가기) 
11 42 C.F.R. § 438.408(f)(2) - (메인문서로 돌아가기) 
12 42 C.F.R. § 438.400(b) - (메인문서로 돌아가기) 

13 모든 플랜 레터 17-006, p. 11는 다음에서 이용가능 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PDF보기 - (메인문서로 돌아가기) 
14 복지 & 시설 법률 § 10950 (“공공 사회복지 사업 신청자 또는 수령자가 

공공 사회 서비스 신청 및 수령과 관련하여 카운티 부서의 조치에 불만족한 

경우… 주 청문회에 참여할 기회가 가질 수 있다.”).  22 C.C.R. § 

51014.1참조. - (메인문서로 돌아가기) 
15 28 C.C.R. § 1300.68(b)(9) - (메인문서로 돌아가기) 
16 42 C.F.R. § 438.420 - (메인문서로 돌아가기)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7/APL17-006.pdf

